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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의 환경오염 방지 관련 
보도참고자료

□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(11.28)에서 발표한 환경 관련 토지이용규제 개선은 

엄격한 오염 관리를 통한 환경 보호를 전제로 지역 불편을 해소할 수 

있는 차원에서 접근하였음

  ㅇ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공공시설에 음식점을 설치할 때는 ▴오수

처리시설의 설치 ▴환경관리계획 수립 등의 수질오염 예방 조치를 

조건으로 하고 있음

   - 상수원보호구역 내 모노레일, 청소년수련원 설치 역시 ▴수질오염물질 

저감방안 마련 ▴오수의 상수원 유입 차단 등의 조건을 달성해야 가능함

  ㅇ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의 면적 제한 완화 역시, 공공하수처리시설의 

방류수 수질이 법정기준의 50% 이내로 관리되는 경우에 한하여 완화한 

것임

  ㅇ 수변구역 지정 해제도 하수처리구역 중 발생 하수 전량이 공공하수

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▴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심층검토 

▴수계관리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음

□ 오염 처리 기술, 모니터링 기술 등의 발전을 반영하여, 환경오염 예방을 

위한 엄격한 조건들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,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

해소하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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